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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: 17-04-

 

노동-03

 

수    

 

신 :

 

각 

 

언론사

 

발    

 

신 :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(

 

위원장 

 

김진)

 

제    

 

목 :
[

 

성명] 

 

갑을오토텍은 故

 

김종중의 

 

죽음에 

 

사죄하고, 

 

당장 

 

공격적 

 

직장폐쇄를 

 

중단하

 

라!!

 

전송일자 : 2017. 4. 20.(

 

목)

 

전송매수 :

 

총 2

 

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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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
 

성 

 

명]

 

갑을오토텍은 故

 

김종중의 

 

죽음에 

 

사죄하고, 

 

당장 

 

공격적 

 

직장폐쇄를 

 

중단하라!!

2017

 

년 4

 

월 18

 

일 

 

전국금속노동조합 

 

충남지부 

 

갑을오토텍지회(

 

이하 ‘

 

갑을오토텍지회’

 

라 

 

함) 

 

조합원 

 

김종중이 

 

자택에서 

 

자결한 

 

채 

 

발견됐다. 

 

갑을오토텍은 2016

 

년 7

 

월부터 

 

현재까지 

 

노조와해를 

 

목적으로 

 

한 

 

직장폐쇄(

 

방어성을 

 

상실한 

 

공격적 

 

직장폐쇄)

 

를 

 

유지

 

하면서 

 

임금을 

 

지급하지 

 

않았다. 9

 

개월간의 

 

살인적인 

 

경제적 

 

궁핍이 

 

고인을 

 

자결에 

 

이르게 

 

했다.  

2015

 

년 

 

갑을오토텍 

 

대표이사는 

 

전직 

 

특전사·

 

경찰 30

 

여명을 

 

생산직 

 

신입사원으로 

 

위

 

장 

 

취업시킨 

 

후 

 

어용노조를 

 

설립하고 

 

민주노조를 

 

와해시키기 

 

위해 

 

회사의 

 

인적, 

 

물적 

 

자원을 

 

총동원했다. 

 

법원은 

 

대표이사가 

 

헌법상 

 

단결권을 

 

유린한 

 

것은 

 

죄질이 

 

나쁘다

 

는 

 

것을 

 

지적하면서 

 

노동조합 

 

및 

 

노동관계조정법(

 

이하 ‘

 

노조법’

 

이라 

 

한다)

 

위반사건에

 

서 

 

이례적으로 

 

실형 10

 

월을 

 

선고했고, 

 

그 

 

형이 

 

확정되어 

 

현재 

 

복역 

 

중이다(

 

대전지방

 

법원 2016

 

노2134). 

 

그러나 2016

 

년 

 

갑을오토텍은 前

 

대표이사에 

 

대한 

 

실형선고를 

 

비웃기라도 

 

하듯 

 

오로지 

 

노조와해를 

 

목적으로 

 

직장폐쇄를 

 

단행했다. 

 

갑을오토텍은 

 

직장폐쇄 

 

단행하기 

 

전에 

 

정

 

당한 

 

이유없이 

 

단체교섭을 

 

거부했고, 

 

쟁의행위로 

 

중단된 

 

업무를 

 

수행하기 

 

위하여 

 

대

 

체인력을 

 

채용하였으며, 

 

쟁의행위를 

 

무력화시키기 

 

위해 

 

외주생산체계를 

 

완비했다. 

 

갑

 

을오토텍은 

 

위와 

 

같은 

 

사전조치를 

 

통해 

 

직장폐쇄를 

 

장기간 

 

유지했고, 

 

고인을 

 

비롯한 

400

 

여명의 

 

조합원들과 

 

그 

 

가족들은 

 

임금 

 

한 

 

푼 

 

받지 

 

못한 

 

채 

 

살인적인 

 

고통을 

 

견디어

 

야 

 

했다. 

 

갑을오토텍지회는 2016

 

년 7

 

월 

 

고용노동부 

 

천안지청에 

 

위 

 

노조법위반행위에 

 

대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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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했으나, 

 

검찰은 

 

단 

 

한 

 

건도 

 

기소하지 

 

않았다. 

 

특히 

 

단체교섭거부의 

 

경우 

 

단체교섭

 

응낙가처분에 

 

대한 

 

대법원 

 

확정판결(

 

대법원 2016

 

마5862)

 

이 

 

있었음에도 

 

검찰은 

 

현재

 

까지 

 

갑을오토텍의 

 

부당노동행위를 

 

묵인하고 

 

있다. 

 

이와 

 

같은 

 

검찰의 

 

직무유기는 

 

갑

 

을오토텍이 

 

직장폐쇄를 

 

지속할 

 

수 

 

있는 

 

명분을 

 

주었고, 

 

갑을오토텍은 

 

노조법에 

 

직장

 

폐쇄가 

 

도입된 

 

후 

 

최장기 

 

직장폐쇄를 

 

유지하고 

 

있다.    

 

우리 

 

위원회는 

 

갑을오토텍이 

 

고인의 

 

죽음에 

 

대하여 

 

사죄하고 

 

당장 

 

공격적인 

 

직장폐쇄

 

를 

 

중단할 

 

것을 

 

촉구한다. 

 

또한 

 

노동3

 

권을 

 

유린하는 

 

갑을오토텍 

 

사용자가 

 

처벌받고 

 

갑을오토텍 

 

노조원들과 

 

가족들이 

 

조속히 

 

일상으로 

 

돌아갈 

 

수 

 

있도록 

 

전력을 

 

다해 

 

대

 

응할 

 

것이다.   

2017

 

년 4

 

월 20

 

일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

 

위원장 

 

김 

 

진


